
채무조정서

문서번호: 결정일자:

주    소: 우)145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77번길 19-27, 8층 810호(상동, 광장프라자)

발    신: ㈜어반파이낸스대부

수    신: 홍길동(750910-*******) 귀하

제    목: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결정 통지

1. 채무조정내역

 1) 조정내용
(단위 : 원)

대출명 계좌번호 조정 원금 비용 이자 연체이자 합계 이율

전

후

 2) 변제계획

(단위 : 원)

상환 유예

□ (  Y / N )

□ 유예기간 : 6개월
□ 유예이자 : 10,000

(월)

상환방법

□ 원리금균등
□ 원금균등
□ 만기일시상환
□ 기타(       )

상환기간
(상환개월)

년 월 일 ~ 년 월 일
(0개월)

납입시작일 년 월 일

매월 납입일 20일 월납입액 500,000

 



3) 납입계좌정보
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
OO은행 OOO-OOO-O-OOO OOOO

2. 채무조정 합의해제 기준

 아래에서 정하는 채무조정 합의해제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무조
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. 

 귀 사로부터 채무조정을 승인받음에 있어 귀 사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

위와 같이 상환키로 합의합니다. 

채무자  :  홍 길 동   (인 또는 서명)

주민등록번호  :  750910-000000 

주  소  : 

채권금융회사  :  ㈜어반파이낸스대부 (인)
주    소  :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

77번길 19-27, 8층 810호(상동, 광장
프라자)

년        월       일

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1조제1항 (채
무조정 합의의 해제) 

  1. 3개월 이상*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   *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
  2.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
  3. 채무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
  4.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, 재산의 도피 및 은닉, 기타 책

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
  5.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
  6. 채무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, 변제계획

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
  7. 채무자가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

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
  8. 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


